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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하지 않 제정 변경 취업규·

효 과 효 생하 한 건

1.

우리 근 에 는 신 업 근 가 상 경우10

취업규 에 해 제정 무 여하고 존 취업규 내용 변경,

할 경우 그 내용 한지 여 에 라 견청취 또는 동‘ ’ ‘ ’

아 고용 동 에 신고 무 여하고 습니다 만약 제정 변경. ,

했 나 여러 가지 사 에 하여 신고 하지 않거나 사업 내 게

시 무 할 경우 그 취업규 내용 효 는지 한

신 변경 취업규 신고는 하지 않 라도 효 생시키·

한 효 건에 하여 하에 살펴보도 하겠습니다.

규2.

근1) 제 조 지 등 게시14 ( )

사용 는 과 에 통 지 취업규( )要旨①

근 가 게 열람할 수 는 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 어

어 근 에게 리 알 야 한다.

시 근 제 조 과태료 에 거 만원 하 과태료116 ( ) 500⇒

근 제 조 취업규 신고2) 93 ( · )

상시 상 근 사용하는 사용 는 다 각 호 사항에10

한 취업규 하여 고용 동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시 근 제 조 과태료 에 거 만원 하 과태료116 ( ) 500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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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제 조 규 변경 절차3) 94 ( , )

사용 는 취업규 또는 변경에 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①

업 에 근 과 수 조직 동조합 는 경우에는 그 동

조합 근 과 수 조직 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,

과 수 견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 근 에게 리하게. ,

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 아야 한다.

시 근 제 조 에 거 만원 하114 ( ) 500⇒

취업규 효 건3.

근 제 조에 한 주지 게시 무 실시1) 14

사용 는 제정 또는 변경한 취업규 에 해 효 생 해

는 근 들에게 알 야 합니다 경우 드시 근 제 조. 14

제 항에 주지해야 할 필 는 없지만 취업규 제정1

또는 변경한 사실 공포절차에 하는 어 한 든 근

들 알 수 게 해야 합니다.

원 고 다( 2004.2.12. 2001 63599) 취업규칙 사용“

자가 하는 업 내의 규범이 에 사용자가 취업규칙 신

는 변경하 한 조항 하 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로 효 이

생 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 는 변경 취업규칙의 효 이

생 해 는 드시 같 법 조 항에 한 법에 의할13 1

필요는 없지만 어도 법 의 공포에 하는 차로 그것이 새로운,

업 내 규범인 것 리 종업원 일 로 하여 알게 하는 차

즉 어떠한 법이든지 당한 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, .”라고 판

시하고 습니다.

제정 또는 변경 취업규 에 해 견청취 또는 동 아야2) 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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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취업규 에 해 근 제 조에 거 해당 사업에94 ‘

근 과 수 조직 동조합 는 경우에는 그 동조합 근,

과 수 조직 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 과 수

견 들어야 한다 규정에 거 견청취 하여야 합니다.’ “ ” .

변경 취업규 에 해 그 내용 하지 않 경우에는 상

에 한 견청취 그 내용 한 경우에는 근“ ”

제 조 단 조항 취업규 근 에게 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94 ‘

는 그 동 아야 한다 규정에 거 동 아야 합니다.’ “ ” .

신고하지 않는 취업규 효4.

신고하지 않는 취업규 효 에 하여1)

근 제 조에 한 취업규 신고 무 규정 취업규 에93

한 행정적 근 감독 한 단 규정 므 신고 무 하

다고 하여 견청취 또는 동 주지 무 실시한 취업규 효 에,

는 향 미 지 않습니다. 다만 신고하지 않 것에 해 근,

제 조 과태료 에 거 만원 하 과태료가 과가 뿐 니116 ( ) 500

다.

원 판결 고 다2) ; 2004.2.12. 2001 63599

우리 원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 내용 로 하는 자구계획“

가 명칭에 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자구계획 의 내용이 회사,

내 보매체를 통하여 종업원에게 알 지고, 회사근로자 과 수가

가입한 노조도 같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 다면 회사가 이

미 존재하던 취업규칙의 개 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변경 취업규

칙에 한 신고의 게시 비치의 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

변경 취업규칙의 효 이 생한다.”고 판시 하 습니다.



두레勞務法人 Tel : 02 2633 3633 Fax : (02) 2633-4249（ ） 　ー
- 4 -

결어5.

회사는 취업규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꼭 동 에 신고해야만

그 효 생하는 것 아니므 단 미신고에 한 과태료 과는( ,

별도 나 과태료 경우도 시 과태료가 아닌 시정지시 후 에

해 시정하지 않 경우 과태료 과함 동 신고는 차후에 하)

라도 한 제정 또는 변경 취업규 에 해 근 제 조에94

거 견청취 또는 동 얻고 사업 내 게시 또는 주지 또‘ ’ ‘ ’ (

는 홍보 하여 효 생할 수 도 해야 할 것 니다 끝)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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